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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스를 입혀 구운 냉동육제품의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돈육, 계육, 우육, 생선살을 일정 크기로 자르거나, 그 혼합물을 거칠게 갈아 향신료 등을 첨
가하여 침지 또는 혼합, 성형 후 튀겨내어, 설탕, 간장, 생강을 주원료로 하는 소스를 입혀 구운 냉동육
제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소스혼합물 조성 중 각 첨가물의 적정 투입량은 동량의 정백당과 간장(염도15%)이 
35~50중량%,  생강이 6~12중량%이고, 잔탄검이 0.6~1.4중량%로 이에 따른 소스피복율은 10~18중량%이며, 
튀김기와 오븐에서의 적정 열처리 조건은 160~190℃, 30초~5분과 200~250℃, 2~8분이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소스를 입혀 구운 냉동육제품의 제조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소스를  입혀  구운  냉동육제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좀더  구체적으로는  돈육,  계육, 
우육, 생선살을 일정 크기로 자르거나, 그 혼합육을 거칠게 갈아 향신료 등과 균일하게 어우러지도록 침
지 또는 혼합, 성형하여 튀긴 후, 설탕, 간장, 생강을 주원료로 하는 소스를 입혀 구운 냉동육제품의 제
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식품의 일종으로는 바비큐 , 강정, 양념구이 등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쉽게 취식할 수 있으나, 비위생적이고 가격이 비싼 문제가 있고, 한편 직접 각 재료
를  구입하여  가정에서  손수  만들  경우에는  원료의  사전  준비과정  및  튀기고  굽는  등  조리공정이 
복잡하고, 또한 각 조리공정별 온도, 시간의 설정 및 소스의 독특한 맛을 부여하는 데는 전문 기술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조리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해낸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장
기간 보존이 가능하면서도 위생적이고, 가격이 저렴하며,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전자렌지 또는 
후라이팬에 살짝 데치기만 하면 손쉽게 조리하여 취식할 수 있는 편이성이 뛰어난 소스를 입혀 구운 냉동
육제품의 제조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간편화, 다양화되고 수준 높은 맛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국내 냉동식품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돈육,  계육,  우육,  생선살을  일정  크기로 
자르거나, 그 혼합육을 거칠게 갈아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3~2℃의 저온에서 5~25분간 침지 또는 혼합하
여 기본적인 풍미를 부여한 후 일정 형태로 성형하고 튀김기에서 160~190℃의 온도로 30초~5분간 튀겨낸 
후, 설탕, 간장, 생강 또는 양겨자, 레몬즙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스를 최종 중량의 10~18중량% 입히고, 
오븐에서 200~250℃의 고온으로 2~8분간 구워 표면이 쫄깃하고 구이 특유의 단맛과 풍미를 지닌 제품으로 
만들어 -35℃ 이하의 금속동결기에 20~30분간 통과시켜 중심온도가 -15℃ 이하가 되도록 급속동결시킨 후 
포장하여 냉동보관 및 유통시킬 수 있게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해 제조된 소스를 입혀 구운 냉동육제품은 -18℃ 이하의 냉동 조건하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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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유통될 경우 식육제품은 180일, 수신제품은 270일간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소스를 입혀 구운 냉동육제품을 취식함에 있어서는, 포장지를 제거한 
후 전자렌지 강에서 (650W기준) 2~3분간 조리하거나, 충분히 가열된 후라이팬을 중불로 맞춘 후 3~5분간 
데치면 간편하게 취식이 가능하며, 풋마늘, 통마늘, 양송이 등과 꼬치에 끼워 꼬치구이 요리를 즐길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간장에 식초, 고춧가루를 첨가해 만든 초간장에 찍어 취식하여도 좋다.

본 발명에 따른 소스를 입혀 구운 냉동육제품의 제조 공정도는 다음과 같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실시예 1]

표 1의 조성에 따라 소스를 입혀 구운 냉동육제품을 제조하였다. 제조공정은 이하에 설명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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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 돈육, 계육, 우육, 생선살 및 그 혼합육을 적당한 크기로 세절 또는 깍뚝썰기하였다.

2) 1)의 세절 또는 깍뚝썰기로 원료육에 상기 표 1의  ① 육혼합물 조성대로 -1℃에서 25분간 혼합 또는 
침지하였다.

3) 2)에서 혼합육은 자동성형기로 성형하고 침지육은 깍뚝썰은 형태 그대로 튀김기에 투입하였다.

4) 튀김기에서 160~190℃로 30초~5분간 튀겨내었다.

5)  4)에  상기 표 1의  소스혼합물 조성대로 소스를 입혔다.  이때 별도의 중량 검사없이 최종 제품의 
10~18중량% 만큼의 소스가 입혀졌다.

6) 오븐에서 200~250℃로 2~8분간 구웠다.

7) 급속동결기에서 -35℃ 이하로 20~30분간 급속동결시켰다. 이때 제품의 중심온도는 -15℃ 이하가 되었
다.

8) 소포장 및 수송포장은 완료한 후 제품화하였다.

[실시예 2]

본 실시예에서는 튀김 온도와 시간에 따라 본 발명의 특징인 제품 표면의 쫄깃한 식감 및 윤기, 그리고 
육질의 다즙성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예 1과 동일 조건하에서 튀김 온도와 시간만을 
적정 범위로 설정하여 제품 제조 후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관능검사 공시시료는 본 발명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후라이팬 조리 후 제품 그대로 숙련된 패널 요원에
게 제공하며 관능검사실에서 7단계 기호척도법으로 2회 반복검사를 실시하여 던칸(DUNCAN)의 다범위 검정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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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튀김 온도와 시간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150℃에서 7분간 실시한 처리구에서는 제품표면의 단백질 변성속
도가 느려 피막을 형성하지 못해 윤기 및 쫄깃한 식감이 전혀 없고, 과다한 수분 증발로(수분증발률 21중
량%) 식감이 퍽퍽해 전반적으로 기호도가 낮은 반면, 160~190℃ 처리구는 본 발명의 특징인 쫄깃하고 다
즙한 식감 및 표면 윤기가 잘 살아나 관능적 유의차가 없었다. 200℃, 15초간 처리구의 경우 온도가 높아 
표면은 타고 질기며, 속은 익지 않는 등 공정상의 문제점은 물론, 관능검사 결과치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튀김온도와 시간의 적정 처리는 160~190℃, 30초~5분 범위였으며, 수분증발률은 10~18중량%이었
다.

[실시예 3]

본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품의 고유의 맛과 향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예 1과 동일조건하에서 ② 소스혼합
물 조성 중 동량의 정백당과 간장(염도 15%) 그리고 생강의 첨가량만을 적정 비율로 설정한 후 제품 제조
후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3과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3]

동량의 정백당 간장(염도 15%) 투입 비율에 따른 맛, 향 등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30중량% 처리
구는 전반적으로 기호도가 낮은 반면, 35~50중량% 처리구에 있어서는 관능검사 전 항목에서 유의차가 인
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55중량% 처리구의 경우 단맛과 짠맛이 너무 강해 맛면에서 기호도가 떨어지고 관
능치가 낮았다.

따라서, 본 발명품의 정백당과 간장(염도 15%)의 적정 첨가량은 35~50중량% 범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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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편, 관능검사 결과 생강의 경우 15중량% 처리구에서는 첨가량이 너무 많아 맛과 향의 강도가 강해 전체
적인 면에서 관능치가 낮았으며, 3중량% 처리구에서는 느끼한 육취가 느껴져 관능치가 낮았다.

따라서, 본 발명품 고유의 맛과 향을 내는 생강의 적정 투입량은 6~12중량% 범위였다.

[실시예 4]

본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품의 가장 독특한 특징인 소스피복 비율에 따라 고유의 맛, 향, 외관, 색상, 식
감 등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적의 기호도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예 1과 동일 조건하에서 
② 소스혼합물 조성 중 잔탄검의 첨가량만을 적정 비율로 설정하여 제품 제조 후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5]

표 5와 같이 관능검사 결과 피복율 6중량% 처리구의 경우 소스가 골고루 입혀지지 않고 표면 노출이 심해 
전반적으로 관능치가 낮은 반면, 10~18중량% 처리구에 있어서는 전 항목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복율 22중량% 처리구의 경우 과다한 소스피복으로 소스의 설비 오염 등 공정상의 문제점이 발
생함은 물론 소스의 피복율 증가와 비례하여 잔탄검의 비율이 증가해 입안에서 미끌미끌한 이물감이 느껴
지는 등 맛과 식감면에서 기호도가 떨어지고 관능치가 낮았다.

따라서, 본 발명품의 잔탄검 적정투입량 및 소스피복율은 각각 0.6~1.4중량%와 10~18중량% 범위였다.

[실시예 5]

본 실시예에서는 굽는 온도와 시간의 차이에 따라 제품의 맛, 향, 색상 및 외관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실시예 1이 동일 조건하에서 굽는 온도와 시간만을 적정범위로 설정하여 제품 제조 후 관
능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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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굽는 온도와 시간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180℃, 10분 처리구는 장시간 열처리에 의한 과다한 수분과 지방 
누출로(누출율 24중량%) 퍼석퍼석하고 소스를 입혀 구운 냉동육제품 특유의 맛이 제대로 나지 않아 전반
적으로 기호도가 낮은 반면, 200~250℃ 처리구는 본 발명의 특징적인 맛과 향이 살아나 관능적 유의차가 
없었다. 270℃, 1분 처리구의 경우 급격한 표면온도의 상승으로 표면이 타고 이취가 발생해 관능검사 결
과치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굽는  온도와  시간의  적정  처리는  200~250℃에서  2~8분  범위였으며,  수분과  지방의  노출율은 
10~20중량%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돈육,  계육,  우육 또는 생선살을 일정 크기로 자르거나,  그 혼합육을 거칠게 갈아 향신료를 첨가하여 
-3~2℃의 저온에서 5~25분간 침지 또는 혼합 후 일정 형태로 성형하여 튀겨낸 다음, 설탕, 간장, 생강 및 
잔탄검을 포함하는 소스를 입혀 오븐에서 구워내 -35℃ 이하에서 20~30분간 급속동결시켜 제품화함을 특
징으로 하는 소스를 입혀 구운 냉동육제품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튀김기에서 160~190℃의 온도로 30초~5분간 처리하여 수분증발율이 10~18중량%되도록 함
을 특징으로 하는 냉동육제품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소스혼합물 조성 중 정백당과 간장(염도 15%)이 각각 35~50중량%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
는 냉동육제품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소스혼합물 조성 중 생강이 6~12중량%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냉동육제품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소스혼합물 조성 중 잔탄검이 0.6~1.4중량%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냉동육제품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소스피복율은 튀김중량에 대하여 10~18중량%임을 특징으로 하는 냉동육제품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오븐에서 200~250℃의 온도로 2~8분간 처리되어, 수분과 지방 누출율이 10~20중량%되도
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냉동육제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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